
■ 담배사업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7. 7. 26.>

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(제4조의3 관련)

1. 시험항목

인증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80개의

담배개비 표본을 대상으로,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

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

갖추었는지 여부를 시험한다.

2. 성능기준

인증시험은 표본인 80개의 담배개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

성능기준에 대하여 각각 40개비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가.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코팅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

기술을 이용한 띠 형태 등의 장치(이하 "저발화성장치"라 한다)

의 장착: 시험대상인 40개비의 담배 모두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

충족하는 저발화성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것

1) 저발화성장치가 하나의 담배개비에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

것

2) 저발화성장치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되

어 있을 것

가) 저발화성장치가 다음 (1), (2) 지점 사이에 1개 이상 설치되

어 있을 것

(1) 담배의 불을 붙이는 한쪽 끝에서 반대 방향으로 15밀리미터

가 되는 지점

(2) 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이 있는 한쪽 끝에서 반대 방향으로

10밀리미터가 되는 지점. 이 경우 담배 연기를 걸러주는 장

치인 필터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.



나) 저발화성장치 사이의 간격이 각각 10밀리미터 이상일 것. 이

경우 저발화성장치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.

나. 화재방지성능의 충족: 시험대상인 40개비의 담배에 대하여 국

제표준화기구(ISO)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

법(ISO 12863)으로 시험한 결과, 30개비 이상이 담배에 불을 붙

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

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. 다만, 발화 여부를

시험하는 방법은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

(ISO 12863) 중 10장의 시험용 필터 종이를 겹쳐서 그 위에 담

배 한 개비씩을 각각 올려 놓고 발화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에

따른다.


